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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 물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징구 소홀

□ 관련규정 

 ￭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07조(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

관서 제출)에 따르면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

자치단체와 공사, 물품 구매·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

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계산서,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규정

 ￭ 또한, 회계관계공무원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매입처별 

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

□ 지적사항

 사례1>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

받지 않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물품 납품 대가를 지급

하였고,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

제출하지 않음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❍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

등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유의할 것


